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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비지 제 조 련( 3 )

해 당 공 원

제1

가 통령 리 감사원 원 검찰 학. ， ， ， ， ，

공 원보수규정 별 특 적용받는 제 한( 12 2「 」

다 그 밖에 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 원) ,，

나. 법제처 가보훈처 통상 본 차, , ,

다 등 등 지 직 공 원 검찰청검사 상 검사. 14 12 ，

검찰 제 한다 및 상 검사 헌법연( ) 10 1，

안 감 안정감 방 감 방정감 공 원보수규정 별， ․ ， ․ ， 「 」

특 적용받는 학 학원12 2 ， ， ，

학 학 처 연 실 울 학 경우는 실 양과정( )․ ․ ․

한 원 학 수 한 술종합학 원 처 그 밖， ， ․ ，

에 공 원보수규정 별 특 학 원 액 받는 공12 3「 」

원， ․ ․ ， 고 감사 공 원단( ) 가등 및 나등 직 에

용 공 원 공 원 차 또는 상당1 1， ， 보수를 받는 공

원 공 원보수규정 별 제 가목 에 해당하는 반계약33 2 1，「 」

직공 원 계약직공 원규정 별 가에 해당하는 전 계약직1， 「 」

공 원 실 직 에 용 에 한한다( )

라 등 등 지 에 한한다 직 공 원 하. 11 9 ( ) 9，

검사 하 헌법연 헌법연 보 안감경2， ， ， ․ ，

방감 방 감 학 및 전 학 수 수․ ， ․ ， 과학 술 본

학 및 연 울특별시 및 산 역시 청，

학 및 하 청 지방 행정 정원(「

등에 한 규정 별 에 라 지역 말한다4 )」 ，

고등학 령 령․ ․ ， ․ ， 고 감사 공 원단( ) 다등 마

등 지 직 에 용 공 원 및 에 한한다 공2 3 ( )，

원 및 에 한한다 상당2 3 ( )， 보수를 받는 공 원 공， 「

원보수규정 별 제 가목 및 에 해당하는 반계약직33 2 2 3」

공 원， 「계약직공 원규정 별 가에 해당하는 전 계약직공1」

원 직 에 용 에 한한다( )



제2

가. 등 제 에 해당하는 는 제 한다9 ( 1 ) 등 지 직 공5

원 경경정 방정 방령 학 및 전 학 조 수 및 전， ․ ， ․ ，

강사 제 학 또는 연 하 청1， ，

지방 행정 정원 등에 한 규정 별 에( 4「 」

하여 지역 제 한다 고등학 감)， ․ ․ ，

상 학사 연 사 및 각 학 사 령14 ․ ， ․ ․ ․

과 에 한한다 지 공 원 과 에 한3 ( ) 5 3 (․ ， ，

한다 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 원 공 원보수규정 별) 5 ， 「 」

제 가목 및 에 해당하는 반계약직공 원 계약33 2 4 5 ， 「

직공 원규정 별 가[ 1]」 및 나에 해당하는 전 계약직공 원(

제 에 해당하는 는 제 한다 연 직 및 지도직 공 원 용1 )，「

등에 한 규정 하 에 용규정 라 한다 별 제( ) 2 1」   

다목 및 라목 제 나목 및 다목 및 제 연 용규정 별, 2 3 ，

제 나목 및 다목2 2 1 , 제 나목 및 다목 및 제 지도2 3 ,

가정보원 전

나 제 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 원 공 원보수규정. 1 2 (， 「 」

적용 받는 를 포함한다)




